
고용보험제도하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1995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Ⅰ. 高齡者 增加推移 및 展望  
Ⅱ. 高齡者 所得保障制度  
 1. 公的老後所得保障制度 
 2. 高齡者 就業促進 프로그램 
Ⅲ. 高齡者 雇傭의 障碍要因  
 1. 早期停年制 및 早期退職制
 2. 再就業의 不振
 3. 實態調査에 의한 障碍要因 把握

Ⅳ. 高齡者 雇傭支援이 勞動市場에 미칠 影響分析
 1. 勞動市場의 需給不均衡
 2. 勞動市場에 미칠 影響分析
 3 .高齡者 雇傭支援政策의 限界

Ⅴ. 外國의 高齡者 雇傭支援制度
 1. 日本의 高齡者 雇傭安定制度
 2. 獨逸의 高齡者 雇傭促進制度

Ⅵ. 高齡者 雇傭促進 支援方案
 1. 槪要
 2. 高齡者雇傭促進獎勵金
 3. 基本方向
 4. 停年年齡의 廷長
 5. 現行의 雇傭保險에서의 支援方案
 6. 制度改善을 통한 支援方案

Ⅶ. 所要費用 推定
 1. 1996년 高齡者雇傭促進獎勵金 推定
 2. 1997~99年의 高齡者雇傭促進獎勵金 推定

Ⅷ. 結論

參考文獻

表目次

<표 Ⅰ-1> 고령자 인구비율 변화추이
<표 Ⅰ-2> 고용보험의 연령별 피보험자 현황(1996년초 현재)
<표 Ⅰ-3> 성별․연령별 고령자 취업률 추이(1985~94년)
<표 Ⅰ-4> 고령근로자의 취업직종별 분류(1994년)
<표 Ⅰ-5> 고령근로자의 취업형태별 분류(1995년)

<표 Ⅱ-1>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표 Ⅱ-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표 Ⅱ-3> 노인능력은행 취업알선 추이
<표 Ⅱ-4> 60세 이상 노인의 주 수입원(1994년)



<표 Ⅲ-1>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도 형태
<표 Ⅲ-2> 60세 이상 노인들의 적정정년에 대한 인식
<표 Ⅲ-3> 6대 시중은행의 인력수급 현황

<표 Ⅳ-1> 교육정도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1985~94년)
<표 Ⅳ-2>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1985~94년)
<표 Ⅳ-3> 연도별 인력부족현황 추이(1990~95년)
<표 Ⅳ-4> 산업별 인력부족 현황
<표 Ⅳ-5> 생산관리직의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표 Ⅴ-1> 계속고용제도도입장려금 지급액
<표 Ⅴ-2> 고연령자고용환경정비장려금 지급액
<표 Ⅴ-3> 연령별 장기실업자(구서독지역, 9월말 기준)
<표 Ⅴ-4> 일반적 고용창출책으로 지원된 근로자수 추이(1987~94년 구서독지역)
<표 Ⅴ-5> 갹출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기간
<표 Ⅴ-6> 독일의 실업자수 현황

<표 Ⅵ-1> 산업별 고령자 비율
<표 Ⅵ-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규모별 고령자 비율(1995년 12월 31일 기준)
<표 Ⅵ-3>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표 Ⅶ-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수(1995년 12월 31일 현재)
<표 Ⅶ-2> 고용안정사업의 연령별 피보험자수의 현황 및 추정치

그림目次

[그림 Ⅴ-1]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수단

 



Ⅰ. 高齡者 增加推移 및 展望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율은 1961년에는 3.0%로 매우 높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1995년과 2000년에는 각각 0.89%와 0.81%가 될것으로 전망되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총인구 증가율의 둔화에도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고령
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1960년에는 7.5%에서 1995년에는 13.3%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35년 동안 5.8%포인트 
증가하 음), 2010년에는 19.2%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앞으로 15년동안 5.9%포인트 증가할 전망
임 <표 Ⅰ-1>참조). 출산율과 유아사망률의 하락 및 평군수명의 연장에 의한 이러한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회적 문제로서는 우선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개인주의 사고방식 및 핵가족의 가속화로 전통

적인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의 수가 증대되어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

로 대두하게 된다.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노인단독세대가구의 비중이 증대하며, 이에 따라 노인의 
간병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
동인구 중에서 피용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며, 노후생활을 위한 피용자의 주된 수입원은 공적연
금이지만 현행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층의 빈곤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문제로서는 첫째,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출산율의 하락과 병행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어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현재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이 증가하고 유휴생산인력인 가정주부 등의 여성근로자의 취
업이 증가될 것이다. 즉 노령화는 은퇴연령을 연장시키며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둘
째, 고령화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족단위의 세대간 연대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비가 증가 하여 재원조달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세
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 지출비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과 공적부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여기서 의료비 및 공적부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원조달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금의 경우 재
원조달에 있어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면 노령화에 의한 세대간 소득이전 (intergenerational 
transfer)만 발생하여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
의 경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는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현재의 재원조달 규정과 급부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경에 수지적자
가 발생하며, 2040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처럼 공적연금제도에 적자가 발
생할 경우 재정안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군인연금의 경우에서처럼 일반예산에서 

이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표 Ⅰ-1> 고령자 인구비율 변화추이

고령자의 생계보장을 일반예산에 주로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많은 부작용

을 야기하게 되므로 고령자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취업희망자에게 고용기회를 확
대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인 소득이전인 연금이나 공적부조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한 지원

보다 고령자 개인의 경제적․정신건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부양비 

절감이라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표 Ⅰ-2>는 1996년초 현재 고용보험적용사업장(약 4만 2천개소)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연령별 분
포를 나타내는데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피보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하며 이
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근로자와 여자근로자는 각각 5.0%와 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표 Ⅰ
-3>은 성별 및 연령별로 고령자 취업률 추이를 요약한 것인데 이는 고령자 취업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
업률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로



<표 Ⅰ-2> 고용보험의 연령별 피보험자 현황(1996년초 현재)

<표 Ⅰ-3> 성별․연령별 고령자 취업률 추이(1985~94년)

능력이 있으며 자녀교육 및 이들의 결혼문제 등으로 목돈을 많이 필요로 하며 가정생계의 대부분

을 책임지고 있는 55~59세 남자근로자의 취업률이 1994년에 84.5%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어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별로 이를 살펴보면 55~59세의 취업률이 60세 이상의 취업률보다 30%이상 높다. 성별로는 남
자근로자의 취업률이 여자근로자의 취업률보다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업률 차이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별로 축소되고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유휴인력의 생

산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여자고령자의 취업촉진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직인력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중과 고령자의 취업률이 낮은 것

은 노동력 부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령근로자를 취업직종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지만 아직도 56.9%를 차지하여 매우 높으며, 단순노무자와 서비스․판매근로자가 각각 
18.9%와 13.1%를 차지하고 있다(표 Ⅰ-4 참조).

<표 Ⅰ-4> 고령근로자의 취업직종별 분류(1994년)

이처럼 60세 이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무직을 포함한 기술
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다. 한편 여자고령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남자보다 떨어져서 농림․어업과 단순노동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연령별로 75세 이상
의 노인이 동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으로 다른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되

어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Ⅰ-5>는 고령근로자의 취업형태를 전체근로자의 취업형태와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
체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0%와 62.0%인데 비하여, 
55세 이상인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의 비중이 각각 64.8%와 35.3%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여기서 고령근로자의 경우 특히 세한 규모가 대부분인 자 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의 비중이 전체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반면, 상용 및 임시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절반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여 취업상태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취업률이 전체
근로자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된 고령자도 주로 자 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하기 때문에 

취업상태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Ⅰ-5> 고령근로자의 취업형태별 분류(1995년)

주석 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경배 외(1992)와 민재성 외(1991)를 참조.

 
 
 
 
 
 
 
 
 
 
 



Ⅱ. 高齡者 所得保障制度

1. 公的老後所得保障制度

가. 개요

우리나라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연금제도, 법정퇴직금제도, 공적부조제도 및 간접
보조제도의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공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
고 있으며 다른 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주도하며 당연가입을 원칙으
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다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독특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으며, 세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정책의 한 분야인 공적부조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노인에게 정부가 일반예산에서 재정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생활

보호사업과 노령수당이 있다.

나.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근로자를 당연가입대상자로 하여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1991년 7월에 가입대상이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갹출
요율은 1988년에 보수월액의 3%에서 출발하여 1993년에 6%로 증가하 으며 1998년부터는 9%로 
인상된다. 1988~92년에 적용된 3%의 갹출요율에서는 피용자와 고용주가 각각 1.5%씩 부담하
다. 그러나 1993~97년에 적용되는 6%의 갹출요율에는 피용자, 고용주, 퇴직금전환이 각각 2%씩 
부담하며, 1998년부터는 이들이 각각 3%씩 재원조달에 참여하게 된다. 급여의 종류로는 완전노령
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
일시금 등이 있다. 일반적 노령연금으로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완전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에게 지급되는 감액노령연금 등이 있다.
60세에 수급을 시작하는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액은 20년 가입시 최종보수월액의 40%보다 적
은 수준이며 공적연금제도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인 소득분배의 향상을 위하여 고소득

자가 저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연금산출방식의 A항 
참조). 완전노령연금의 산출방식(12개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완전노령연금 = 0.2(A+B)(1+0.05n)x12
단 A : 연금수급 전년도의 全가입자 평균보수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全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의 평균액
n : 20년초과 가입년수

한편 제도도입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취업기간의 제한성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금
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특례노령연금이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제도도입 당시 45세 이상 50세 미만이었던 피보험자에게는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급부로는 가입기간이 5년인 피보험자에게는 완전노령연금액의 25%와 피
부양자를 위한 加給年金額이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년 완전노령연금액의 
5%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60세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동 제도의 혜택
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현재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수
준이 매우 낮아 특례노령연금이 노후생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외에도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장기
적으로 재정불안정에 처해있다. 본격적인 연금지급은 제도도입후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이 때까지는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2028년부터는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
하여 2039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표Ⅱ-1 참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보다 급부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 둘째, 국민연금의 연금대
체율(연금수급전 최종보수월액에 대한 연금액의 수준)은 특수직역연금보다 낮기 때문에 제도간
의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적연금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
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특수직역연금으로 옮길 경우 이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가 동시에 지급될 수 있는 이중급여문제가 있다.

<표 Ⅱ-1>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2)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 1960년에 도입되었으며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 공무원, 
판검사 및 경찰직 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시작하 다. 재원조달은 1995년까지 피보험자인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수월액의 5.5%를 갹출료로 납부하여 이루어 졌다.2) 
급부수준으로는 20년 근무시 최종보수액의 50%가 지급되며 2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매년 연금
수준이 2%씩 증가하지만 최고 76%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 가입시의 연금수준이 최종보수액의 50%로서 국민연금보다 높다. 둘
째, 국민연금에서와는 달리 소득재분배적 기능이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연금수준이 소득에 비
례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에서 수급자격으로 가입기간 및 연령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연금수급자격으로 가
입기간만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기퇴직후 민간기업에 재취직시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어(민간기업 취업시 100%의 연금이, 정부투자기관에 취업시 50%의 연금이 지급됨) 지나치게 
높은 실질소득을 구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급여종류가 국민연금보다 다양하
다.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의 산출방식(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 퇴직전 최종보수연액 x [0.5 + 0.02(n - 20)]
단, n은 재직년수이며 20≤ n ≤ 33임.

3) 군인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는 장기복무하사관과 장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1963년에 도입되었고 재원조달 방
법이나 급부내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동 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근속 및 
계급정년제로 조기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금수급연령이 빠르다. 둘째, 전투기간을 3배로 인
정하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연금수급자가 많으며 연금수준이 높다. 셋째, 조기퇴직으로 납부한 갹
출료보다 수급하는 연금수준이 현저히 높으며, 가입자수는 일정한데 비하여 연금수급자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군인연금은 심각한 수지불균형상태에 있다.
한편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는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전문학교 및 대학의 교사와 교수를 대상
으로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가입대상자를 1978년에 이들 학교의 사무직 종사자로 확대하 다. 
동 제도 역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이나 급부내용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있어서 교원과 사무직원이 각각 5.5%
씩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서는 3.5%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사무직원에
게는 5.5%를 부담하 다. 차액인 2.0%는 교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형태로 일반예산에서 충당되었
다. 그러나 1996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추어 교원과 사무직원의 개인부담금은 6.5%로, 교
원을 위한 법인부담금은 4.0%로, 그리고 교원을 위한 국가부담금은 2.5%로 증가하 다.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와 같은 특수직역연금제도는 도입된 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흘 고 은퇴후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수급자가 전
체고령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0.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3)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공적연금제도가 우리나라 고령자 
대다수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법정퇴직금제도

법정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도
입되었고 1989년에 적용대상이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
상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근로자가 퇴직시 각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
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제도는 기능적 측면에서 노후생활보장과 실업시 생계
보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퇴직금의 이러한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노후생활보
장을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실업시의 생계보장
을 위하여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 1일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퇴직금제도를 경제적
인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약화되어서 퇴직금제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1993~97년에는 퇴직금적립금에서 월 2%(연 24%)씩, 그리고 
1998년부터는 월 3%(연 36%)씩 전환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준이 앞으로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라. 공적부조제도

공적연금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收支相等의 原則(Äguivalenzprinzip)인 보험적 성격을 갖는 소득
보장제도인데 비하여, 공적부조제도는 공적연금제도나 법정퇴직금제도 등에 의하여 충분한 혜택
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救貧的 차원에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생활보호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 보유여부, 시설수
용의 여부, 그리고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하여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
자로 구분된다(표 Ⅱ-2 참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로, 그리
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며 65세 이상의노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
로 간주된다. 거택보호지원금은 65세 이상의 노쇠자로 구성된 가구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
자로 구성된 가구에 제공되는 데 급부는 1995년 현재 1인당 월 78,000(교육비 및 의료비 포함)에 해
당하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보호는 거주할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제대로 
거주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보호대상자에게는 1995년 현재 1인당 월 
72,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물 보조가 제공된다.
자활보호는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5세 이상의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에 의료보호, 교육보호, 생활자금융자 등을 제공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제
도이다. 동 제도에서는 생활자금으로 1995년 현재 900만원까지 연리 6%(5년거치 5년상환)로 융자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 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



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고소득액인 월 20만원을 고려하여도 27만원 수준이어서 
최저생계비로서 미흡하며, 지원대상자가 1995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Ⅱ-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노령수당제도는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하여 1991년부터 
운 되어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목적은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의 지급대상자는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및 자활보
호자이며,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원(단, 8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이
다. 이처럼 노령수당제도는 지급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비현
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고령자의 소득보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마. 간접보조제도

정부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로우대제, 소득세공제, 상속
세공제 및 노부모봉양수당 등이 있다. 경로우대제는 공 업종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며(철도는 50%, 지하철 , 고궁, 능원 및 공원은 100%), 시내버스 이용을 위한 승
차권을 월 12매씩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득세공제제도는 노인봉양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60
세 이상( 여자는 55세)의 직계존속 노인을 부양하거나 (부양가족공제) 혈연관계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취업자에게(경로우대공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속세공제제도는 3
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상속공제 혜택을 
주며, 60세 이상인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인적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부모봉양수당 
제도는 공무원이 노부모(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를 봉양할 때 1995년 현재 1인당 월 15,000
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부모봉양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경로우대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간접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노인들이 직접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부양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는 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
력이 있는 노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서 제도를 실시하는 목표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문제

점이 있다.

주석 1) 현행 제도하에서의 국민연금의 급부수준은 민 보험보다 남자의 경우 3~5배, 여자의 경우 
4~6배 정도 높다(오창수. 1994, 22쪽).



주석 2)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의 지속적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
고 이러한 재정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1995년 10월에 이루어졌다. 이의 주된 내용은 첫째,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각각 부담하는 갹출요율을 5.5%에서 최대 7.5%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둘째 199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는 것이다.

주석 3) 이가옥(1992, 10쪽) 참조.

 
2. 高齡者 就業促進 프로그램

가. 노인능력은행

노인능력은행은 노인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1981년부터 운 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여

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 주체는 대한노인회이며, 보건복지부는 운
단위인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60개소)에 1개소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능력은행에 의한 취업알선은 취업기간이 1달 미만인 단기취업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표 Ⅱ-3 참조), 정부지원의 부족, 취업알선 전담인력의 미비 및 관내기업체와의 연계
부족 등으로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Ⅱ-3> 노인능력은행 취업알선 추이

정부지원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도입 당시 (1981년 )의 60개소의 운 단위가 전혀 확

장되지 않았으며,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은 비현실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지속적
으로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다(1995년의 예산액은 21억 6,000만원임). 이에 따라 노인능력은행은 
노인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 제도가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능력은행의 운 단위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지원액을 현실화

하고 취업알선 전담인원의 확보를 통하여 관내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은 고령자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으로는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받은 
경로당 중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위탁받아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경로당이 선정되



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업장 설치시 1개소당 200∼28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하며 지금까지 401여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지원하 고 1995년에는 45개소를 지원할 예
정이다. 그러나 노인공동작업장은 참여노인이 저조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며(1995년 총예산
지원액은 1억 200만원에 불과함), 지역생산업체와의 연계부족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령자의 취업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은 1991년 12월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의하여 고령자의 취업알선
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무료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받은 비 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출 때에 고

령자인재은행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1995년 현재 25개의 단체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운 되고 있으며, 1994년까지 약 2만명의 고령자가 이 직업알선망을 통하여 취업되었
다. 그러나 취업알선망과 구인처의 부족으로 고령자인재은행제도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초기단계로서 취업알선 실적도 미미한 실정이다(구인자수는 구직자수의 3분의 2 수준임). 한편 고
령자고용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고령
자고용정보센터는 예산부족으로 1995년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시는 1992년에 고령자의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전경련의 지원금 8억원으로 12개의 고령자취
업알선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 리법인에게 위탁운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운

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처와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1993년과 1994년의 취업알선 실적
은 각각 4,752명과 4,283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각각 2,330명과 2,317명이 취업되는 저조한 취업
률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취업알선이 작업 환경이 열악하며 임금수
준이 낮은 세업체의 생산직과 서비스분야 위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동 제도가 활
성화되기 위하여는 취업알선망을 대폭 확장하여야 하며 구인업체가 다양화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야 한다. 한편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및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외
에도 1995년 7월 1일에 도입된 고용보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된다.

<표 Ⅱ-4> 에 따르면 1994년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된 수입원은 자

<표 Ⅱ-4> 60세 이상 노인의 주 수입원(1994년)



녀도움과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금, 퇴직금, 생활보호
수당 및 노령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불과하다. 연금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금수령자가 거

의 없으며, 특수직 종사자를 위한 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가 현실에 있어서 별다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이 부분의 확대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Ⅲ. 高齡者 雇傭의 障碍要因

1. 早期停年制 및 早期退職制1)

가. 조기정년제

1992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 정년제도를 운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93.6%이었으며, 6,4%만이 정년제도를 운 하고 있지 않았다(표 Ⅲ-1참조). 특히 조사업체의 75.4%
가 전직원에게 동일한 정년연령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직급별로 차등화하여 정년연령을 적용하는 
기업은 8.4%이었다. 또한 정년을 성별 및 직종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각각 4.7%와 
4.3%이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77.4%가, 그리고 300인 미만
의 기업에서는 67.8%가 일률적인 정년연령을 적용하고 있어서 종업원수가 큰 기업에서 일률적 정
년연령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률적 정년연령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을 업
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91.2%가,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59.0%만이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률적으로 정년연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정년연령을 55세, 56∼57세, 58세,60세
로 정하고 있는 기업의 구성비는 각각 66.5%, 9.7%, 12.6%, 7.5%로서 대다수의 기업이 55세를 정년
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남자평균은 56.9세인
데 비하여 여자평균은 52.5세로 나타나 퇴직연령이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표 Ⅲ-1>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도 형태

또한 민간기업의 정년연령 변경계획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724개 업체)의 75.1%가 변경
계획이 없으며, 정년을 연장하려는 기업과 정년을 폐지하려는 기업은 각각 24.2%와 0.4%를 차지
했으며, 정년을 단축하려는 기업은 0.3%로 나타났다.3)이처럼 정년연장 또는 정년폐지를 계획하는 

기업의 비중이 24.6%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정년연장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경제성장에 의한 물질적 생활의 향상, 보
건 및 의료분야의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기정년제의 실시로 고령근로자

는 지속적으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적으로도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을 생산적 목적에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자가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우

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55세를 전후한 조기정년제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의 연장을 통하여 고
령근로자를 적합직종에 지속적으로 고용시키는 것은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에 실시한 적정은퇴연령에 관한 의식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27.9%가 65∼69세를 적정정년으로, 그리고 27.3%가 60∼64
세를 적정정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60세 미만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5.0%에 불과하 다

(표 Ⅲ-2 참조). 또한 적정은퇴연령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정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적정은퇴연령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64.3세, 그리고 여
자의 경우에는 63.7세로 나타나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년퇴직연령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 인식하는 적정은퇴연령은 성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기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은퇴 연령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여 여성근로자의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고용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근
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설문에

<표 Ⅲ-2> 60세 이상 노인들의 적정정년에 대한 인식

기초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관점에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겠지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유효하

다고 판단된다.

나. 조기퇴직제

우리나라 기업의 경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외적인 여건으로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가속
화로 국제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내적인 여건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 , 구
인난의 심화,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생산요소인 
인력문제를 다루는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제 위주에서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
용형태는 종신고용제 위주에서 파트타임제, 계약사원제, 업무위탁계약제, 근로자파견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경 여건의 변화속에서 세계화와 경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省力化의 명분하에 조기퇴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으면서도 은퇴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명예퇴직제는 인력생력화와 감량경 을 

위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우대하여 종업원의 자발적인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권고에 의한 조기퇴직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예로써 금융권의 6대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



일, 서신,외환)의 최근의 인력운용 상황을 살펴본다. 우선 이들 은행의 평균인원수는 1992년말에
는 9,338명이었으나 1994년말에는 8,634명으로 감소하여 이들은 감량경 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하여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인원을 적게 하고 있다(표 Ⅲ-3 참조). 1994년의 경우 6대 시중은행의 
퇴직자는 3,539명인데 비하여 신규 채용인력은 1,649명이어서 1,890명이 감소하 고, 1995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1995년의 퇴직예정자에는 명예퇴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94년의 경우 전체퇴직자 중에서 명예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해 조기퇴직제가 폭넓
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 6대 시중은행의 인력수급 현황

특히 권고에 의한 조기퇴직의 경우 이는 해당근로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차원에서 심각한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은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저해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퇴직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정년연령 이후
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석 1)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에 대한 노인복지론적 접근은 최성재(1995)참조.

주석 2) 박 범(1992, 63∼64쪽) 참조.

주석 3) 박 범 (1992, 65쪽) 참조.

  
2. 再就業의 不振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또는 여타 이유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에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년퇴직후 희망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제도의 활용 부진, 취업알
선기능의 미비, 고령자의 전문지식의 부족 및 적응훈련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재고용 제도가 활
발히 이용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크게 기업측의 문제와 근로자 자신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기
업이 기존 근로자의 재고용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능력의 감소를 모든 업무수행 능력의 쇠퇴로 간주하고 고령자의 능력을 불신하는 경향이 기

업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로 인사정체뿐만 아니라 통솔배치와 같은 인사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
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가 급속히 증가되어 경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고용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근로자측의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작업환경에의 적응능력이 부족하며 향상교육 등의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

업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둘째,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퇴
직 이전의 직위나 임금수준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 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재취업이 부진한 다른 이유는 취업알선기능의 미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의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운 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령자취업알
선센터는 취업알선망과 전담인원의 부족,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본래의 알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설치
될 예정이었던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설치되지 못한 실정이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이러한 알선기능의 미비로 현재에는 탐색비용(searching cost)이 매우 
크며 마찰적 실업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고령자의 재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들이 주로 비전문직종에 근

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후의 재고용이나 轉職에 의한 재취업에 기업의 관심이 적은 것이다. 즉 
단순노무직의 경우 기업은 체력조건이 좋은 젊은 근로자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문
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근로자들이 현재의 직장에서 전문가로서 근무 할 수 있

도록 직업향상훈련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고용보험에서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구인수요가 많은 분야에서의 적응훈련 기회의 부족이 고령자가 이러한 분야에 재취업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적합직종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확산실시가 요망된다. 또한 실직고령자에게 3∼6개월 
정도의 단기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단순기술직종(예: 도배)에서의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알선 
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경우 유교적 문화의 향에 의한 체면중시 때

문에 사무직근로자 던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동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과 주유소 주유원에 대한 구인난과 고령자의 구직난이 병존하는 인

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의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3. 實態調査에 의한 障碍要因 把握1)

가. 삼원유통

주식회사 삼원유통은 강릉시 주문진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미오징어와 냉동창고 2개의 
공장을 운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이다. 조미오징어는 페루, 북태평양 및 멕시코산의 냉동된 원양
오징어를 가공하여 조미가공오징어를 만드는 사업이다. 방문 당시 삼원유통에는 정규직에 남자 
직원만 3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1명의 62세의 고령자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소득수준은 월 5백만원 정도로 매우 높았다. 일용직에는 53명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17명이 55세 이상의 고령자 다. 이들 고령자의 주된 업무분야는 침수(냉동
오징어를 물속에 집어 넣음), 생물(오징어 배를 가름), 피투실(조미료 투입), 건조 , 인열(기계로 절
단), 포장실이며, 소득수준은 월 70만원 정도 다. 즉 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고령자는 모두 단순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된 근무이유는 자녀교육비 조달과 자녀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다. 삼원유통의 퇴직연령은 55세이며 전문직의 경우 퇴직후 재입사하는 촉탁계약제를 운 하고 

있었다. 고령자 고용확대의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는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
에 젊은 근로자와 비교해서 체력이 부족하며 운동신경 둔화로 산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

답하 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요망사항으로는 삼원유통과 같이 정규직
의 종업원수가 적으며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게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

금을 지급하는 것을 희망하 다.
한편 동일한 농공단지에 위치하며 조미오징어를 생산하는 대원수산의 경우 정규직원 32명 중 2명 
의 고령자가 수위직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68명의 여자 일용근로자 중에서 40명이 고령근로자
다. 고령자 고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삼원유통과 동일하게 고령에 의한 체력의 한계를 지적하 으

며,2)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희망사항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뿐만 아니

라 단순한 의료기구, 운동시설 및 오락기구와 같은 시설자원을 희망하 다.

나. 동인병원



동인병원 강릉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경제협력기금(OECF)의 차관으로 건립하여 
1983년에 개원한 강릉지역 최대의 종합병원이다. 19개과의 진료과목과 521개의 병상이 있으며 입
원환자는 방문당시 320명 정도 다. 동인병원의 특징은 청소부문에 용역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었다(청소담당 근로자는 총 18명이며 이 중에서 5명이 고
령자 음) . 정규직원은 총 294명(의사 50명 포함)이었고 고령자로는 3명의 의사와 20명의 일반직
근로자가 있었다 . 이들 일반직근로자 중에서 5명은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수위직, 
식당 및 잡일 등에 종사하 다. 동인병원의 경우 여자고령자가 식당에 신규채용되고 있으며, 이들
의 소득은 월 60만원 수준이지만 경제적 이유보다는 주로 건강관리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고
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단순노무직 종사자에 대한 재정재원의 확대를 희망하

다.

다. 효산콘도미니엄

주식회사 효산콘도미니엄은 강릉의 경포대 옆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콘도업체로서 1988년에 현
재의 건물을 준공하여 업을 시작하 다. 정규직원 45명중에 준고령자 4명과 고령자 3명이 근무
하고 있었으며 고령자 중 2명은 경비에 그리고 1명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효산콘도미니
엄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주차관리, 야간경비 및 객실청소 등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었다. 고령자 고용확대의 애로사항으로는 정규직의 경우 전문지식을 소
유한 고령자가 많지 않으며 고령자 적합직종에의 취업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제한되어 있으며, 일
용직의 경우 육체노동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고용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

다.

라. 경 월

주식회사 경월은 1993년 11월에 두산그룹이 인수하여 1994년 1월부터 수도권지역 판매를 시작하
다. 마케팅전략의 성공으로 연평균 60%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면 수도권지역과 강

원지역에 각각 40%와 3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방문 당시 정규직원은 총 352명
이며, 이 중에서 1명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19명의 준고령자는 생산부문에 종사하고 있었
다. 이처럼 고령자 고용비율이 낮은 것은 회사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며 정년연령은 55세로 규정되
어 있었다. 그러나 70여명이 근무하는 단순노동분야(제품포장, 공병검별 등)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령근로자가 많았다. 경월은 자연적 추세로 현재의 준
고령자가 고령자가 되면 정년퇴직후 3년간 재입사 형태로 근무하는 촉탁계약제를 운 할 계획이

며, 이는 고령근로자가 경험에 의한 노하우 축적으로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 다. 경월은 직원의 신규채용시 주로 30세 미만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
고 있으며, 준고령자 이상자에게는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젊은 근로자의 학력수준이 준고령자보다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공장에서 가동되는 
기계의 설명이 용이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요인으로는 이들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수용할 능력과 의사가 부족하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경월의 경우
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의 제공보다는 고령자의 교육훈련 수용능력과 의사를 

향상시키는 단기 적응 훈련을 정부측에서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 다.

마. 삼성생명

삼성생명 관동대국은 강릉, 속초, 동해, 태백의 4개 지역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규직원은 110명, 그
리고 보험모집인인 생활설계사로 1,35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생활설계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회사에서 주관하는 자체교육후 모집인으로 활

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업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1달 
정도 받으면 되는데, 준고령자 이상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1
달 교육후에도 협회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2∼3개월 동안 시험준비할 의사



가 없다고 한다. 즉 고령자가 생활 설계사로 근무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생명보험협회의 필기
시험이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자의 낮은 학력수준과 장기간 시험준비할 의사 부족이라고 
한다. 생활설계사는 특수계약자로서 일용근로자와 유사하며 평균월급은 130만원 수준이라고 한
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관동대국에는 정규직에 근무하는 고령자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과장급이 30
대 후반 정도로 전체적으로 젊은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사용 등에 고령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15% 정도가 고령근로자이
며, 이들은 주로 10∼15년간 근무하는 장기근속 근로자이고 고령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
는 많지 않다고 한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적응훈련 등을 통하여 새
로운 환경에의 적응능력과 의사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학력수준의 제고를 통한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지적하 다.
이러한 실태조사가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고용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종업원수가 적어 고용안정사업 적용사업장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지만 일용근로자를 많
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역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

며 장려금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수준을 인상한다. 이는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해결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현금지원과 병행하여 고령자의 근무
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을 한다. 셋째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
는 기업의 경우에는 적응능력 및 의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기적응 훈련의 제공이 현금지원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향상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적극 지원한다.

주석 1)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1995년 8월 31과 9월 1일에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주석 2)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은 대원수산의 경우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 및 오
후에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Ⅳ. 高齡者 雇傭支授이 勞動市場에 미칠 影響分析

1. 勞動市場의 需給不均衡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바탕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우수하면서도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

장을 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경공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
으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 다.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 후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초반부
터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1980년대 중반의 3저 현상 덕택에 본래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勞動集約的인 경공업에서 資本集約的인 중화학공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변
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이어서 반도체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와 취업구조
를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動態的 經濟成長過程(dynamic growth process)에 필수적인 산업구조
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장산업이 생성되는 다른 한편에는 석탄산업, 섬유산업 및 
신발산업과 같은 사양산업이 생겨나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율을 높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시설투자가 부진하여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노
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표 Ⅳ-1> 은 1985∼94년까지의 교육정도별 실업률을 요약한 것인데 이는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완전고용 상태에 있지만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984년까지는 고졸자의 실업률이 대졸 이상자의 실업률보다 높았지만 1985년부터는 이것이 
역전되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984년 이전의 통계자료는 
여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이는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어 감

<표 Ⅳ-1> 교육정도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1985∼94년)

에 따라 사회에서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의 전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

하여, 대학교육에서는 이러한 인력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계 출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어 대학교육에 의한 인력공급과 산업인력 수요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인력수

급 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별로 이를 살펴보면 여성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남성고학력자의 



실업률보다 높아 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Ⅳ-2> 는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실업률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15∼19세 청소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관
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실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의 취업
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1)

<표 Ⅳ-2>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1985∼94년)

그러나 <표 Ⅰ-3>에 따르면 55∼59세의 고령자의 취업률은 68.9%(남자 84.5%, 여자 53.8%),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38.2%(남자 53.8%, 여자 27.9%)에 불과하다. 즉 고령자의 실업률은 낮지
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 지만 실패한 후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失望動勞者

(discouraged worker)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령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고
령자 고용촉진정책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고령자 소득보장제도가 미약한 상태에서 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높다는 사실은 정부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고령

자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3>은 농․임․수산업을 제외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상용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
체의 취업자수와 부족인원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1년의 경우 부족인원이 25만명이었
지만 이는 1991년말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기술연수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후 점차 감소하다가 
199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또한 1995년의 부족인원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표 Ⅳ-3> 연도별 인력부족현황 추이(1990∼95년)

18만 3천명이지만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
는 10인 미만 사업체를 여기에 포함하면 경제전체의 부족인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한편 
<표Ⅳ-4> 는 산업별 인력부족 현황을 요약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1995년의 경우 제조업지원형 서
비스부문인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의 부족인원의 합이 전체 부족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3%
로 매우 높으며, 이 중에서 특히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Ⅵ-4> 산업별 인력부족 현황

한편 부족인원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생산관리직 부족인원이 전체 부족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경우 68.3%로 매우 높으며,3)생산관리직 인원부족률 5.80%는 전직종 인원부족률 3.71%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생산관리직의 사업체규모별로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89%에 불과한데 비하여 10∼299인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7.5%로 현저히 높다(표 Ⅳ-5 참조). 또한 사업체 규모와 인력부족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노동시장에 관한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상대적
으로 높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반면 첨단 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의 양성을 소홀히 하여 부분적으로

는 고급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실업
률은 낮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제대로 구

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직근로자의 부족을 완화하고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

자 취업률을 높일 필요 성이 있다. 셋째, 근무조건이 열악하며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는 소위 3D기피 현상이 최근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별로는 제조
업, 건설업, 그리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 그리고 직종별로는 생산관리직에서 인력부족 현
상이 심각하다. 또한 기업규모별로는 소규모 기업에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의 구성비는 1985년에 50.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93년에는 60.9%에 달하여 취업구조가 급격히 서비스화되고 있다.4)



<표 Ⅳ-5> 생산관리직의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주석 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주근무시간이 1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취업자
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하여 독일의 경우,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실업자를 협의로 정의함으로써 실업률이 실제의 취업상황보다 긍정적으
로 나타나게 된다.
주석 2) 1995년말 현재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3만 5천명에 불과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실제 체류자수는 17~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진수, 1995, 3쪽)
주석 3)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1995,13쪽 참조.
주석 4)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추이』, 1994, 37쪽 참조.
 
 
2. 勞動市場에 미칠 影響分析

고용보험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실직률 

하락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다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직업교
육이 취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人的資本理

論(human capital theory)이 있다.1)
이 이론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해당근로자의 기술향상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직업훈련을 
통하여 근로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응용 할 수 있는 일반적 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이나 
특정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고유의 인적자본(specific human capital)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다. 인적자본이론은 기업고유의 인적자본 형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면 이는 해당근로자의 장기근속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에 기여하 다.2)

교육의 증대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는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는 이론

으로서는 적격심사가설(screening hypothesis), 효율성 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내부노동시
장이론(internal labor market theory) 및 급진적 이론(radical theory) 등이 있다. 적격심사가설에는 다
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들은 교육이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좋은 직장을 제공하는 일종의 적격심사 기준으로 교육을 활

용하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소득이 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효율성 임금이론
은 교육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생애주기의 일정시점에서 생산성과 임금간에 

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한다. 내부노동시장 이론은 수요 측면을 강조하여 고용
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의 경 방식이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급진적 이론은 
교육이 기술향상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에 향을 준다고 주장한다.3)

한편 고용보험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면 이는 기업의 총

고용 수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생산 요소간의 관계로 살펴보면 장려금 지급으
로 다른 생산요소, 특히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진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키고(代替效果: substitution effect), 산출량을 증대시킴으로써 (産出量效
果:output effect) 총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4)대체효과로서는 효율적 생산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본

을 노동으로 대체하여 총고용 수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하는 고령자로 대체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산출량효과는 장려금 지급
에 의한 인건비 하락으로 생산비가 감소하고 이것이 제품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때 발생할 수 있

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이 수요하는 노동의 
종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려금 지급은 첫째,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로 고용
을 창출하고 여기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며 둘째, 일반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고령자로 대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고용수준뿐만 아니라 총고용 수준이 증가하게 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총고용 수준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일반근로자를 고령자로 대체하는 효과만 발

생하게 된다.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이 추구하는 고령자의 고
용촉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은 이러한 장려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는 채용할 고령자를 동 제도 때문에 고용한 것처럼 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

다. 이는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 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서처럼 기존의 고령자 고용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때 발생할 가능

성이 높으며, 이는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효율성에 심각한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장려금 제공에 의한 고용증가의 總效果(total effect)와 추가고용의 純效果(net effect)를 구분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용창출의 효과는 장기보다는 단기에 있어서 더 높은 것으로 실증분석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석기간을 장단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5)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고용효

과를 신뢰성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이 자본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해당기업 상품과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향까지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는 일반

균형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6)

고령자만을 위하여 고안된 고용촉진지원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논문

을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한계 근로자에게 임금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노
동시장에 미치는 향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을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데 비하여 유럽의 경우에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한계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논문과 서유럽국가들과 미국의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한 논

문을 고찰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촉진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장애자, 청소년, 소수민족 및 낮은 교육수준의 근로자
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를 1973년에 제정하
다.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미국은 이러한 限界動勞者들의 취업을 촉진시
켰고 동법에 의하여 취업된 근로자수는 1978년에 정점에 달해서 총실업자의 10% 수준에 달했다.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취업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측정한 총효과(total effect)에
서 대체효과를 제외한 순효과(net effect)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40∼60%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7)

한편 미국이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해서 장애자, 사회부조수령자 및 저소득가정 출신 청
소년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미국의 정책수단이 1979년에 도입한 Targeted Jobs Tax Credit이다. 동 
제도는 1986년까지는 지원대상근로자를 고용하며 취업전에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해당근로
자 1인당 첫해에는 지급한 임금의 50%에 상응하는 세금공제(6,000달러가 상한선임)를 , 그리고 둘
째해에는 지급한 임금의 25%에 상응하는 세금공제(6,000달러가 상한선임)를 제공함으로써 한계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 다. 그러나 1986년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현재에는 고용후 1년 동안만 
지급한 임금의 40%에 상당하는 세금공제(6,000달러가 상한선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지
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증가에 미친 순효과(총고용 증가에서 차지하는 순고용 
증가의 비율)는 약 30% 정도이며, 세금공제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해당 기업에 채용될 근로



자가 동 제도의 지원으로 채용된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
용증가의 순효과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측정되는 것은 동 제도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지원되는 

한계근로자로 단순히 대체하여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

다.8)

외국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고찰이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미국의 경우 한계근로자의 고용창출책이 순고용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높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효과를 극소화하고 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둘째, 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서 수령자가 많을 경우 이들 중 상당수는 동 장려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용될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9)
이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적용하면 현행제도

에서는 추가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령자 고용비율이 6%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장려금을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추가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증대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1996년부터 지
급기준율을 6%에서 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
었다. 이러한 지급기준율의 하향조정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납부
하는 갹출료보다 고용보험에서 수급하는 혜택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고용보험 서비

스를 받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홍보 및 정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 
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며 위에 언급한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한 후에 지급기준율을 인하할 정도로 재정적 여력
이 발생할 때에는 지급기준율의 하향조정보다는 장려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달성의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셋째, 고용촉진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여타 사회구성원에게서 낙오자로 인
식되게 되면 이는 정책수단의 효율성에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
한 부정적 현상은 개별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수준이 높은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

찰되는 현상이다. 넷째,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계기능과 인사기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공
제를 통한 고령자 지원보다는 현행의 고용보험제도에서처럼 직접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다섯째, 대체효과 등으로 순고용증가 효과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이 직업훈련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10)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적응성 부

족으로 연방 고용청은 직업교육보다는 임금보조에 의한 고령자 고용창출책에 주력하 고 후자가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려금 제공과 직업훈련의 효과
에 대한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진정책을 설계하여야 하겠다.
소위 3D업종이면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노무직에 고령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면 이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11)이러한 구직난의 해소를 통하여 3D업종의 기업체들도 단기적으
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 고용지원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위에 언
급한 분야 외에도 고령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분야에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러한 분야에의 취업을 장려하면 이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편 3D업종의 기업이 저임금의 고령근로자를 활용하면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윤상승에 의한 자본축적을 활용하여 자동화나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대신에 기업주가 현상유지

에 만족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의한 고령자 고용지원이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
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動態的 經濟成長過程을 고려한 산업구조 개선의 장기적 조정을 방해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적되는 자본을 생산적 목적에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석 1) 이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cker(1993) 참조.
주석 2) Strober(1990, p.219) 참조.
주석 3) 각각의 이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trober (1990) 참조.
주석 4) Bishop and Montgomery (1993, p.292) 참조.
주석 5) Haveman and Saks (1985,p.29)참조.
주석 6) 자본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포함한 분석에 대해서는 Perloff(1982) 참조.
주석 7) Haveman and Saks(1985,p.28∼29) 참조.



주석 8) Bishop and Montgomeny(1993) 참조.
주석 9) Casey and Bruche(1985, p.47) 참조.
주석 10) Haverman and Saks(1985,p.24) 참조.
주석 11) 제조업의 생산 ․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는 1992년부터,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감소하고 있다(통계청,『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추이』, 1994, 35쪽).

 
3. 高齡者 雇傭支援政策의 限界

우리나라는 실업자의 개념을 협의로 정의하기 때문에 실제의 노동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

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완전고용 상태에 있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보조와 훈련지원을 통
한 고령자 고용촉진이 젊은 연령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하지 않게 된
다. 그러나 경기불황 등으로 젊은 계층의 근로자가 취업하기가 어려워 젊은 근로자와 고령자가 경
쟁하게 되는 상태에서 고용보험에서 고령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임금보조 및 훈련지원을 통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게 되면 이는 젊은 근로자의 취업을 고령자가 단순히 대체하는 효과를 갖

게 되며 추가적인 고용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고령자 지원이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단지 젊은 근로자를 대체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관점에서 추가훈련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젊은 근로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근로기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즉 젊은 근로자는 고령
자보다 취업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습득한 기술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생산성 관점에서 젊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고령자의 경우 집중력, 정확성 및 인내성 드에서 비교우위에 있지만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처하
는 적응력 및 유연성 등에서는 젊은 근로자보다 떨어진다.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나타
내는 생산성 측면에서 젊은 근로자가 고령자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실업률이 높은 것이 젊은 근로자의 실업률이 높은 것보다 바람직하다. 
즉 젊은 근로자의 실업률이 높으면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이는 구 
동독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었음), 고령자의 일부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실업률
이 높은 것이 젊은 근로자의 실업률이 높은 것보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완전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한계가 현시점에서 적용되는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가 깊은 침체
에 빠져서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할 때 적용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1980년대 이후 안정성장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안
정성장기 후에는 선진국형의 저성장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문

제가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Ⅴ. 外國의 高齡者 雇傭支援制度

1. 日本의 高齡者 雇傭安定制度1)

가. 계속고용제도도입장려금

1) 개 요
동 정책수단은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제도도입장려
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4
조).

2) 지급대상사업주
동 장려금의 지급은 상용노동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국한된다. 여기서 임시고용노동자, 일용
노동자, 계절고용노동자 및 견습노동자 등은 상용노동자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노동자라는 신청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고용될 예정인 노동자는 상용노동자에 포함된다. 
또한 동 장려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

②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년이 정해져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단기고용
특례 피보험자 및 동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일용노동 피보험자는 제외됨)로 하여 계속해서 61
세 이상까지 고용하는 다음의 고용연장제도를 마련한 사업주

- 정년연장제도(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제도)
- 근무연장제도(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써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를 61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
용하는 제도)
- 재고용제도 (정년에 달한 자로서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를 퇴직후 7일 이내의 기간에 다시 
고용하여 61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하는 제도)
- 出向制度2)

④ 전술한 ③의 고용연장제도의 설치는 정년이 제정된 날 이후 1년을 경과 한 다음과 이루어졌을 
것

⑤ 고용연장제도 설치일 이후 정년 (연령이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함)을 최
초로 초과하는 근로자가 생긴 날부터 그 근로자가 해당 고용연장제도(퇴직연령이 65세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65세를 정년으로 간주함)의 적용에 의해 퇴직하는 기간동안 ③의 고용연당제도에 의
해 근로자를 出向시키고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고용연장제도 설치시에 정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고용연장제도의 적용을 받아 정년을 초과
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
- 해당사업주(전술한 ③의 출향제도 관련사업주 포함)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3) 지급액
동 장려금의 지금액은 동 제도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수(기업규모)와 제도를 마련하기 전의 퇴직예
정연령을 초과해서 계속고용제도에 의해 고용된



<표 Ⅴ-1> 계속고용제도도입장려금 지급액

기간에 따라 해당사업주에게 <표 Ⅴ-1>과 같이 지급된다. 계속고용제도에 의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표의 해당항목의 

합계를 수급하게 된다.

나. 고연령자고용환경정비장려금
1) 개 요
고령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한 사업주에게 동 조성

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데 동 정책수단의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사업주
고연령자고용환경정비장려금은 다음의 조건을 다음 충족시키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제 105조).
① 고연령자 직장개선사업주의 경우

-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60세 이상의 정년제도를 정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정년을 정하
고 있지 않는 사업주일 것

- '고연령자등의 고용의 안정 등' 관한 법률(1971년 법률 제68호)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중앙고연
령자고용안정센터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 및 일용
노동 피보험자는 제외)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정비에 관한 계
획 (이하 고연령자 직장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주
- 고연령자 직장개선계획을 중앙고연령자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1년 6개월의 기간내
에 동 개선계획과 관련한 시설 및 설비의 개선을 강구한 사업주 (단, 해당설비의 설치 및 정비에 소
요되는 비용이 5백만엔 이상인 사업에 한함)
- 고연령자 직장개선조치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사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대상고연령 
피보험자수가 중앙고연령자고용안정센터에 고연령 직장개선계획을 제출할 당시 고용되어 있던 

대상고연령 피보험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주

② 고연령자 사업장설치 사업주의 경우

-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다음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65세의 정년제도
․ 정년 (60세 이상의 정년에 한함)에 달함 대상고연령 피보험자로서 계속해서 고용될 것을 희망
하는 자를 재고용 등에 의해 계속 65세까지 고용하는 제도
- 법인설립 등기시 중앙고연령자고용안정센터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주
․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 및 일용 노동 피보험자는 제외)를 10
인 이상 고용할 계획을 가진 사업소

․ 해당사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피보험자(대상사업소 피보험자) 중에서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
로자를 2분의 1 이상으로 높일 계획을 가진 사업소
․ 대상사업소 피보험자 중에서 대상고연령 피보험자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으로 높일 계획을 가
진 사업소

- 고연령자 사업소 설치계획을 중앙고연령자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후 2년내에 동 설치계획과 관
련한 시설 및 설비비의 설치의 완료한 사업주

3) 지급액



① 고연령자 직장개선사업소의 경우

1년 단위로 고연령자 직장개선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대상고연령 피보험자 증가수(고연령자 직장
개선사업소 완료일의 고연령 피보험자수 - 제출일의 고연령 피보험자수)에 따라< 표 Ⅴ-2> 와 같
이 지급된다.

<표 Ⅴ-2> 고연령자고용환경정비장려금 지급액

② 고연령자 사업장설치사업소의 경우

1년마다 고연령자 사업소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대상고연령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이 표와 같이 지
급된다.

다.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

1) 개 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의 고용비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혹은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수)
의 6%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사업주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주에게 매년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시
행규칙 제 106조).
①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거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
업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매년 1∼12월까지 각월의 초일 현재 해당사업주에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60세 이상65세 미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단시간노동 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 및 일용노동 피보험자는 제
외 )의 연간 합계가 해당년에 속한 각월의 초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수에 100분의 6을 곱해서 얻은 수의 연간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주( 만일 계산하여 얻은 수가 36
명 미만인 경우에는 36명으로 간주함)
- 또는 매년 1∼12월까지 각월의 초일 현재 해당사업주에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의 연간 합계가 해당년에 속한 각월의 초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65세 
미만의 단시간노동 피보험자수에 100분에 6을 곱해서 얻은 수의 연간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주 (만
일 계산하여 얻은 수가 36명 미만일 경우에는 36명으로 간주함)

3) 지급액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으로는 연간 고용고령자수에서 연간규정 고용고령자수를 뺀 수에 2만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3만엔 )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한다.

라. 고령기취업준비장려금



1) 개 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 고령기의 직업생활의 준비를 위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한 사업주

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사업주
고령기취업준비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주에게 후술하는 ②에서 규정한 제도를 

마련한 날부터 5년 도안 지급된다.
①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거나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
주

②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사업주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 및 일용노동 피보험자는 제외함)가 고령기의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를 원
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제도를 마련한 사업주로서 당해 제도의 운용에 관한 계

획(이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사업소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정을 받
은 사업주

-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대상피보험자에게 10일 이상의 유급휴가(노
동기준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 휴가의 경우는 제외함)를 준 사실이 있을 것
- ① 의 유급휴가기간(이하 대상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액이 통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임금
액 이상일 것

③ 대상피보험자에게 운용계획에 기초하여 전술한 ② 의 제도를 시행한 사업주

④ 전술한 ②의 제도 실시상황을 서류로 명확하게 구비하고 있는 사업주

3) 지급액
고령기취업준비장려금의 지급액은 대상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피보험자수, ②의 제도 실시와 
관련된 대상피보험자수, 그리고 대상기간(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로 간주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대상피보험자수가 대상기간에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보통직업훈
련과정을 통해 상당 과정의 지식 및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6개
월이 대상기간이 된다.

마.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1) 개 요
동 제도는 고연령자 및 장애자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동 조성금을 지

급하여 취업곤란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사업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

②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고용되어 있는 날 현재 만 연령이 65세 미만인자에 한함 )를 공공직업
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노동자로 고용하고, 동시에 대상노동자를 조성금 지급후에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55세 이상의 자
- 신체장해자
- 정신박약자
- 과부 등
- 中國引揚者
- 駐留軍關係 離職者
- 炭鑛離職者求職手帳所持者
- 沖繩失業者求職手帳所持者



- 漁業離職者求職手帳所持者
- 手帳所持者인 漁業離職者 등
- 一般旅客定期航路事業 등 離職者求職手帳所持者
- 港灣運送事業離職者
- 特定不況業種 離職者求職手帳所持者
- 特定雇用機會增大促進地域 離職者 또는 緊急雇用安定地域離職者
-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취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상노동자가 고용된 날 이전의 6개월을 기준으로 1년을 경과할 때까지 고용되어 있는 상용노
동자를 해고시킨 사업주가 아닐 것(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예
외가 인정됨)
- 해당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여 해고된 경우
④ 해당사업소 노동자의 이직상황 및 전술한 ②의 이유로 계속 고용하는 자에 대한 임금지불 상황

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사업주

3) 지급액
① 重度障害者 이외의 자

동 조성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고용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동안에 지불한 임금액의 4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동 액수가 기본수당일액의 최고액에 300을 곱해
서 얻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수당일액의 최고액에 300을 곱한 금액)이 지급대상사업주
에게 제공된다.
② 重度障害者 등

지급대상사업주가 조성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기산해서 1년 6개월 동안에 
지불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액이 기본수당일액의 
최고액에 450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수당일액의 최고액에 450을 곱해서 
얻은 금액)이 지급된다.

바. 중고연령자고용기회확보조성금

1) 지급대상사업주
중고연령자고용기회확보조성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정 제10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지정업종 등 해당사업
주)와 체결한 출향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지정업종 등 해당사업주가 해당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이
하 出向元事務所)에 고용되어 있던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출향전에 지정업종 등 해당사
업주에 계속해서 고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피보험자, 해고가 예정된 피보험자 및 일용노동 피
보험자는 제외됨)를 출향시켜 다른 사업주(이하 出向先事業主)가 고용하게 됨.
- 당해 출향을 한 날이 1995년 3월 31일까지 일 것
- 당해 출향을 한 자가 出向先事業所에 종사하는 기간(이하 출향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출향을 한 자가 출향기간에 받는 임금액이 출향전 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일 것
- 출향의 시기 및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와 여타 출향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미리 지정업종 등 
해당사업주와 해당지정업종 등 해당사업주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되어 해당협정이 정하고 있는 사

항을 이행하고 있을 것

- 출향한 노동자가 동의할 것
② 공공직업안정소 또는 직업안정법(1947년 법률 제411호) 제3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행하는 자(勞動大臣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의 소개에 의해 전술한 ①의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

③ 전술한 ①에 의해 고용된 날 이전의 6개월전부터 1년 동안 해당사업소의 노동자를 사업주의 사
정에 의해 이직시키지 않은 出向先事業主

④ 해당사업소 노동자의 이직상황과 해당사업소로 출향한 자의 고용 및 임금의 지불상황을 명확

하게 서류로 구비하고 있는 사업주



2) 지급액
중고연령자고용기회확보조성금으로는 지급대상사업주가 전술한 ①의 규정에 의해 고용된 근로

자의 출향기간(이하 지급대상기간, 만일 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으로 간주함) 동안
에 지불한 금액의 4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는 3분의 1)이 지급된다. 한편 동 금액이 기본수당일액
의 최고액에 300을 곱해서 얻은 액수에 지급대상기간일수를 365로 나누어서 얻은 수를 곱해서 산
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수당일액의 최고액에 300을 곱해서 얻은 액수에 지급대상기
간일수를 365로 나누어서 얻은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① 해당출향을 시킨 지정업종 등 해당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정 제102조 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출향에 관계되는 고용조정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에서 해당 지급대상기간

에 지급된 고용조정조성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액이 된다.
②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정 제102조 6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출향에 관계되는 고용고도화출향조
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급된 금액에서 해당지급대상기간에 지급되는 고용고도화출향조성

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사. 단시간고용조성금

1) 개 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직업안정소의 소개로 단시간 근무노동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60대 전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조기취업을 촉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지급대상사업주
동 조성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①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주

②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직업안정소의 소개로 단시간근무노동자로 고용하고 있고, 조성금을 
수급한 후에도 대상노동자를 상당기간 고용할 사업주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자
- 해당고용된 날 전일까지 실업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있는 노동자
③ 대상노동자가 고용된 전후 6개월 이내에 본 고용으로 인해 기존의 상용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은 사업주

④ 출근부, 임금대장, 노동자 명부 등 대상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지불 등을 기록한 서류를 구비하
고 있는 사업주

3) 지급액
대상노동자 1인당 15만엔(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20만엔)을, 그러나 1986년 이후에 고용된 경우
에는 22만 5,000엔(중소기업 사업소의 경우 3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아. 정년퇴직자 등 조성금

1) 개 요
정년퇴직자 등을 퇴직전 사업주의 알선으로 보통근무노동자 또는 단시간근무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조성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정년퇴직자 등의 조기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지급대상사업주
동 조성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주

② 다음에 해당하는 정년퇴직자 등을 퇴직전 사업주의 알선으로 보통근무자 또는 단시간근무노동

자로 고용하고, 해당노동자를 조성금 지급후에도 계속해서 상당기간 고용하고 있을 것
- 퇴직전 사업주 사업소의 근로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년(60세 이상의 정년에 한함) 



또는 고용연장제도(근무연장, 재고용 및 출향시는 61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되는 것에 한함)가 
정한 퇴직예정일 5년전부터 정년 등으로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있는 자
- 퇴직전 사업소에서 5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 던 자

-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고용보험의 수급자격 결정을 받지 않은 자
③ 퇴직전 사업소의 사업주가 대상사업소 자본금에 50% 이상 투자한 경우가 아닐 것
④ 대상노동자가 고용된 전후 6개월내에 본 고용으로 인해 기존의 상용노동자를 사업주가 해고시
킨 일이 없을 것

⑤ 출근부, 임금대장, 노동자 명부 등 대상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상황 등을 기록한 서류를 구
비하고 있을 것

3) 지급액
대상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1986년 10월 1일 이후 고용된 보통근무노동자에게 45만엔(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60만엔)이 
지급된다.
② 1986년 10월 1일 이후 고용된 단시간근무노동자에게 22만 5,000엔(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30
만엔)이 지급된다.

자. 시사점

일본은 고용보험에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

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보조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관찰할 수 있던 지나치게 세분화된 제도구성의 현상을 고령자 

고용안정제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즉 복잡다양한 급부제도 때문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다
양성에 의한 혜택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이 저

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각의 고용촉진 수단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본
의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제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우리나라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장려금제도를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도입
장려금과 고령자고용환경정비장려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적합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석 1) 일본제도는 勞動事務要覽(소화 46년)과 佐藤進(1983년)을 참조하 다.
주석 2) 출향제도에 대해서는 유길상(1992, 176쪽) 참조.

 
2. 獨逸의 高齡者 雇傭促進制度

가. 개 요

독일은 고용촉진법을 토대로 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촉진법의 핵심분야는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 향상훈련, 재훈련 및 근로자
의 지역적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고용구조가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1970년대말까지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으며 노후생활의 完全保障(complete 
coverage)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의 현금급부 수준이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기 때문에 
고령자의 실업문제는 별다른 사회문제화되지 못하 다(공적연금의 임금대체율로서 퇴직전 임금
의 60%를 목표로 하며 공적연금 지급액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경우 9.05%로 매우 



높았음).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고령자의 
실업률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되자 독일은 기존의 고령자 고용지원책을 강화하 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령자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수단을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와 피용
자의 갹출료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고용촉진법(Arbeistsförderungsgesetz)의 범위내에서 이루
어지는 지원수단이다.1) 둘째,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운 되는 특별프로그램이다. 셋
째, 유럽사회기금에서 재정지원하는 취업촉진 프로그램이다(그림 Ⅴ-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단 중에서 고령자만의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은 고령자를 위한

[그림 Ⅴ-1]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수단

고용창출책뿐이며, 여타 정책수단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표 Ⅴ-3>은 55∼59세의 고령실업자수가 여타 집단과 비교하여 많으며, 연령별 실업자수에
서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고령자일수록 재
취업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동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표 Ⅴ-3> 연령별 장기실업자(구서독지역, 9월말 기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책

1) 개 요
이는 고용촉진법의 범위내에서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한 정책수단으로

서 고령자의 실업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별근로자 지원(고용촉진법 제97조)과 수행기관 
지원(고용촉진법 제98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창출책은 노동수요에 직접 향을 주어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이며,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고용청의 지
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방해하지 않고 고용주가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책의 지원을 받

기 위하여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 즉 고령자 지원이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연방고용청이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책을 지원하는 주된 경제적 이유는 갹출
료 수입에 의한 재원을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와 같은 소비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산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책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은 공익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附隨性이 충족되는 사업이다(부
수성이 충족되는 사업은 연방고용청이 지원하지 않으면 현재 실행되지 못하거나 많은 시간이 경

과한 후에야 실행되는 사업을 의미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과 장애자에게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사업이며 이의 비중은 점아 증가하고 있다. 둘째, 도시의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 사업이며 이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에 종사시켜 공공서비스를 향상
시키려는 사업이며 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넷째,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이며 
이의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용창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로는 독일뿐만 아니라 국,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고용창출책은 逆
週期的 機能(anticyclical function), 한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기능, 그리고 소규모이지만 새로
운 수요분야에서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



2) 개별근로자 지원

가) 자격요건
연방고용청은 위에 언급한 사업에 종사하게 되는 고령자에게 임금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

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5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1986년초부터 1995년말까지는 5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었
다. 이는 1980년대 중반에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고령자 취업이 어려워지자 사회정책적측면에
서 1990년말까지를 기한으로 지원금 제공의 연령을 하향조정하 으며, 1990년초에도 노동시장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유효기간을 1995년까지로 연장하 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고령자 취업이 어려워질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를 확대하여 고령자 실업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둘째, 지난 18개월중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반적 고용창출책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현존하는 직장 이외의 곳에 추가적으로 고용되어 실업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나) 급 부
임금보조 수준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임금의 50%이며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8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에게는 70%(실업기간이 24개월 이상의 고령근로자에게
는 75%)까지의 임금보조를 최대 8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임금보조기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임금보조 수준은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
여 임금보조 수준이 30%에 달할 때 연방고용청에 의한 지원은 중단된다. 그러나 같은 고령자라도 
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는 이러한 임금보조 수준의 하향조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고령자의 장기실업문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기타 규정
기업에 지원하는 임금보조액은 동일기업에 근무하는 고령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조 수준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한 기업에 지원할 총지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개별근로자 지원과 다음에 
서술하는 수행기관 지원이 동일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개별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 여부는 지역고용사무소장이 결정하게 된다.

3) 수행기관 지원
연방고용청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건물의 신축, 증축 및 기계설비에 소용되
는 비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0%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기업이 총비용의 부담에 적절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공공이익을 추구하며 고용사무소가 직장알선을 한 고령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기

업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수행기관을 지원할 지의 여부는 연방고용청총재가 결정하게 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수행기관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지원은 실질적으로 많이 활

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초에 새로 신설한 것이 다음에 설명
하는 고용촉진법 제62d조이다. 이는 연방고용청 소속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본래는 고령근로자만을 대상
으로 하여 실시되도록 설계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다른 집단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다. 고용촉진법에 의한 여타 지원수단

1) 직장알선이 특히 어려운 근로자의 취업지원
연방고용청은 직장알선이 특히 어려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재취업을 위하여 자체조직 또는 타단

체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게 1998년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즉 고용촉진법 제
62d조는 1994년초부터 19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 여기서 의미하는 직장알선이 특히 어려
운 근로자는 무엇보다 2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며 직장알선이 어려운 개인적 특징을 보유하
고 있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직업교육을 실시할 때 지원될 수 있는 기관은 공법적인 법인체,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민법상의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수행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법상의 여타 
기업 및 단체이다. 연방고용청에 의한 지원항목은 취업이나 직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투자비, 물건
비 및 인건비이다. 그러나 건물의 신축, 구입 및 완전구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되지 않는
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의하여 1994년의 경우 9,800명의 장기실업자가 취업지원을 받았으며, 또한 
여기에는 고령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2) 일반적 고용창출책
가) 목 적
이 정책은 연방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의 범위내에서 실업을 줄이고, 실직근로자의 지속적인 재취
업을 달성하며,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인프라와 여타 구조개선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정책은 해당실업자를 고용하는 수행기관에 임금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실시되고 있다.

나) 자격요건
일반적 고용창출책에 고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수
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 대
신에 향상교육이나 재교육 참여로 생활비 보조를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지난 1년 중 6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자, 50세 이상의 고령실업자, 25세 미만으로 직업
교육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으며 지난 6개월 중 3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다. 이처럼 독일은 50세 이상의 고령실업자가 일반적 고용창출책에 의한 임금보조를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1994년의 경우(구서독지역) 일반적 
고용창출책에 의하여 지원받은 근로자수는 57,441명이며 이중에서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19.0%이다(표 Ⅴ-4 참조).

다) 수행기관 및 급부
수행기관으로는 공법상의 법인체,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민법상의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노동시
장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경우 여타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법상의 
법인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정규직원을 해고하고 이들을 일반적 고용창출책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법상의 법인체가 수행기간이 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난 6개월간 지역고용사무소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
으며 시행하려는 사업이 구조향상이나 사회적 인프라 개선 또는 자연보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둘
째, 또는 자격요건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4종류의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주로 채용하는 경우이다.



<표 Ⅴ-4> 일반적 고용창출책으로 지원된 근로자수 추이(1987∼94년 구서독지역)

연방고용청에 의한 임금보조는 원칙적으로 임금의 50∼75% 수준이며, 구체적인 임금보조 수준은 
노동시장 상황 및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가 해당 수행기관의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

라 결정된다. 임금보조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노동시장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 바람직하
면(이는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의 경우)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독일은 50세 이상의 고령실업자가 일반적 고용창출책에 의한 임금보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들에게 유리한 임금보조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

고 있다.

3) 고령자와 관련된 고용보험의 여타 규정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실업발생전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근로자 연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

보험은 민 보험적 측면과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정책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체
적으로 근로자연령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로자의 연령을 41세 이하, 42세 이상, 44세 이상, 49세 이
상 및 54세 이상의 5단계로 구분하며, 갹출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결정
된다(표 Ⅴ-5 참조). 예를 들면 41세 및 54세의 근로자가 각각 실업발생전 7년간, 1,920일 동안 고용
보험에 피보험되어 있을 경우 41세의 근로자에게는 단지 312일 동안만 실업수당이 지급되는데 비
하여, 54세의 근로자에게는 832일 동안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통하여 독일은 고령실업자가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자 독일은 노동공급량을 줄이기 
위하여 고령근로자의 은퇴를 유도하 다. 독일연금법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에 처
하게 될 경우 실업에 의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5세임) 고용
촉진법 제100조에 의하면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방고용청의 직장알
선에 항상 응해야 한다. 그런 1985년 12월 20일의 법률개정으로 고용촉진법 제105c조가 신설되어 
58세 이상의 고령실업자는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에 응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실질적인 의미에서) 58세에 은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위에 언급한 58세 이상에
서 실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실업률 통계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표 Ⅴ-5> 갹출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기간

독일은(1980년대 이후에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1994
년의 경우 고용촉진법 제105c조를 이용하여 실업수당을 수령한 고령근로자는 139,400명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0% 증가한 숫자이다.4)

라. 일반예산과 유럽사회기금에 의한 지원수단

1980년대에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어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
자(표 Ⅴ-6 참조) 연방정부는 장기실업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연방고용청에 위임하
다. 이는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를 半日근무 이상으로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년 동
안 한시적으로 임금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정규노동시장 
밖에 있던 실업자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여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보조의 목적으로 1989∼91년 동안 15억DM가 일반예산에서 연방고용청에 
지원되었고, 1992∼94년에도 동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전체기간 동안 13만명의 근로자가 지
원받았다. 동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된 근로자의 약 3분의 2가 취업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동
일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러한 취업지원수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5)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1995∼99년에도 연방정부는 30억DM를 재원으로 하여 
180,000명의 장기실업자에게 임금보조를 할 계획이다. 한편 동 프로그램의 실행에 관한 결정은 연
방정부 단독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방수상이 노동조합 및 경제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전체

적인 윤곽을 설정하고, 세부사항은 연방정부가 연방고용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장기실업
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임금보조 수준은 단체협약임금(이것이 없을 경우 해당지역
의 일반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 실업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처음 6개월은 80%, 다음 6개월은 60%



<표 Ⅴ-6> 독일의 실업자수 현황

- 실업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처음 6개월은 70%, 다음 6개월은 50%
- 실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처음 6개월은 60%, 다음 6개월은 40%의 임금지
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독일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으로부터 1994∼99년까지 총 40억DM를 지원받
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 중에서 약 35억DM를 고용촉진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촉진책
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며(따라서 동 프로그램을 AFG-Plus라 칭하고 있음) 이의 지원
대상자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 청소년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이다. 동 프
로그램의 목적은 고용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을 효율적으로 보완하는데 있다. 동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EUCommission과 연방노동사회성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 프로그램은 장기실업자, 청소년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직업교육과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던 직장알선이 특히 어려운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예산과 유럽사회기금에 의한 지원이 비록 고령근로자만을 위하여 설계된 것

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고령실업자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시사점

독일은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로 고령자 취업문제가 악화되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일반예산과 유

럽사회기금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다. 고용보험
제도내에서 고령자만을 위한 고용촉진수단은 다양하지 않지만 여타 고용보험 규정에서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체계가 단순화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

다.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고령자 고용불안정 문제는 고용보
험제도내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과제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악화로 고령



자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예산에서의 지원이 필

요함을 독일제도는 시사하고 있다.

주석 1) 고용촉진법은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핵심법률이며, 자치기구인 연방
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이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김상호(1993) 참조.
주석 2) 이들 국가에서의 고용창출책의 내용 및 효과분석에 대하여는 Auer and Maier(1984) 참조.
주석 3) Arbeitsmarkt 1994(1995, p.118).
주석 4) Bundesanstalt für Arbeit(edt.), Arbeitsmarkt 1994, 1995, p.66 참조.
주석 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edt.), Gegen Langzeitarbeitslosigkeit, 1995, 
p.3 참조.

 
 
 
 
 
 
 
 
 
 



Ⅵ. 高齡者 雇傭促進 支援方案

1. 槪 要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근로계약에 의하여 취업이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추가고용에 의한 

수입증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고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여성근로
자 및 고령자 같은 한계근로자(marginal worker)의 취업을 시장기구에만 맡길 경우 이들에게 주어
지는 취업기회가 여타 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각국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

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적극 촉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서의 육아휴직장려금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다양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
자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고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령자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 다. 이에 부응하여 고용보험법에는 이들을 실질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한계근로자인 고령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자에는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제Ⅲ장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주된 장애요인은 첫째, 조기정
년제 및 조기퇴직제,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의 활용 부진, 취업알선기능의 미비, 저학력과 불
충분한 직업훈련에 의한 전문지식의 부족, 적응훈련의 부족, 고령자의 잘못된 직업관, 그리고 단
순근로자의 경우 체력의 열세 등이었다. 둘째, 정년연령의 연장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와 인사제도 때문에 퇴직금의 급격한 상승을 포함한 인건비의 빠른 상승에 의한 경 관

리상의 문제와 승진정체 같은 인사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근무연장제도와 재
고용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고령자 적합직종을 확대하
는 것 역시 고령자 고용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두번째와 세번째에 언급한 요소들은 고용보
험제도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용보험법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한 

요소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에 언급한 장애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

겠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고용보험에서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데 현재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고
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에 실행가능한 구체
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2. 高齡者雇傭促進獎勵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의하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
체 근로자의 6% 이상(1996년부터는 5%로 변경됨)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자 1인당 
분기별 9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가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
업규칙으로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하거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도록 규정하여 고령자가 지속적
으로 취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 장려금은 1997년까지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안
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갹출하는 보험료(임금총액의 0.2%)를 재원으로 하고 있
으며, 각각의 사업장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한도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
정사업의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에는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통하여 제도도입 초기에 금융․보험 및 서비스 분야처럼 고령자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의 사업체에 동 장려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표 Ⅵ-1 참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지도는 고령자 고용



을 권장만 하지 반대급부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 하는 기업에게 낮은 수준이지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

로 잘 활용할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1> 산업별 고령자 비율

 
3. 基本方向

가. 취업촉진 위주의 복지정책

고령화 사회가 점차 도래하는 상황에서 노인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이다. 이를 위하여는 노인계층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하며 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으로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한 방법과 고령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방법이 있

다.
고령에 의한 노화현상으로 취업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노인은 공적소득 보장제도를 이용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
령자에게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령자 개인의 경제적․정신건강적 측면의 복

지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이 인력난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생산인력의 활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가족 및 사회의 부양비용 절감이라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즉 고령자
가 사회로부터 부양받는 대신에 취업을 통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고령자의 정신건강에도 유익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이전 대신에 생

산적 복지를 위한 고령자의 취업촉진으로 설정하 다.

나. 인센티브제공 위주의 취업촉진정책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는 상시근로자의 3%를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강제성
이 없는 기준고용률 규정을 근거로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경우 1994년에 취업한 총 865,140명 중에서 80,161명이 고령자여서 고령자 고용률은 
9.3%이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5년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비율이 6.9%인데 비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비율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Ⅵ-2 참조). 즉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비율은 경제성장에 의한 인력



<표 Ⅵ-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규모별 고령자 비율(1995년 12월 31일 기준)

수요의 증가, 젊은 인력의 공급감소, 정년연장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
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행정지도에 의한 고령자 고용촉진의 효과가 제한적이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기본방향으로 벌칙조항
의 신설이나 행정지도의 강화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 다.

다. 근무연장 및 재고용 위주의 취업촉진정책

현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운 주체인 공공직업훈

련원, 기업이 운 주체인 사내직업훈련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비 리법인 및 개인이 운 하는 

인정직업훈련원 등이 있다. 이들 직업훈련기관에서는 훈련분야를 건설업, 광공업 및 서비스업으
로 분류하여 양성교육과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가 퇴직한 후 직업훈련을 실시
하여 타업종에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여 동일산업내

의 직종에 지속적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 첫째, 기업은 
새로운 조건의 고용계약을 통하여 기존의 조건에서 지속적 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빠른 비용상승

에 의한 경 압박을 해소하고, 특히 특정기업에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고유의 직업훈련
(firm-specific training)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적
인 직업훈련(general training)을 받은 타기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1) 둘째, 고용보험은 고령자 실업시 재취업을 위한 지원에 소용
되는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포함한 다양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근로자는 새로운 직
종으로 轉職하는 것보다 기존의 직종에 근무함으로써 새로운 근로조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



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기본방향으로 
퇴직후의 재교육보다는 근무연장제도 및 재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라. 정년연장

생산직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

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7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
주에게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
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주석 1)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이 해당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분석은 Becker(1993) 참조.

 
 
4. 停年年齡의 延長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년연령의 연장 경향은 미약하다. 
즉 공무원과 국 기업체의 경우 정년이 점차 연장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정년이 대부분 55
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년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도 낮아서 민간부문의 퇴직연령은 

당분간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이 미약한 이러한 추세
가 지속될 경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일반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
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현재 60세이며, 더욱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불
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의 
연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면 퇴직후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할 때까지 퇴직근로자가 심각

한 생계문제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공
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의 정년을 상향조정하여 민간기업이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60세 이상으로 이를 
연장할 때는 고용보험에서 이에 대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자의 실업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어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재취

업을 위하여 실시되는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려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게 된다.

 
5. 現行의 雇傭保險에서의 支援方案

가.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주된 기관으로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인재은행, 보건복지부가 지
원하는 노인능력은행, 그리고 서울시가 운 비를 지원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다.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995년 현재 25개의 비 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운 되고 있는데, 알선망의 확충을 위하여 지정단체수
를 확대하고 취업알선 전담인원을 보강하며 홍보활동을 통하여 구인처를 확대하여 고령자인재은

행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의하
여 고령자의 구인과 구직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시설설치비용과 운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

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현재의 경우 고령자 취업알선기능의 강화는 사업우선순위에서 후순

위이며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할 계획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고용정보의 제공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제로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고령자의 취업알선기능은 사회정책적 요소이기 때문에 순수한 고용보험의 기능이라기보
다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고용보험이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재경원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고령자인재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지속적
으로 일반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재경원과 협의한 후에 나머지 비용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자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기적 방안으로는 현재 보건복지 부가 주관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의 주관부서를 노동부로 일원화하여 알선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시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의 체계를 유지하며, 고용보
험에서 고용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관련기관간의 협

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고용보
험기금의 재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자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 1
일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도입에 의한 시행준비 부족으로 고용보험전산망이 아직 개발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를 조기에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독일과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완벽한 수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구축한 후에 고령
자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고령자 직업상담원을 규모가 큰 일선 고용정보센터에 배치하여 고령자 

취업알선을 촉진하며, 고용정보센터의 고령자에 관한 자료를 고령자인재은행, 노인능력은행 및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공유함으로써 취업알선의 역과 지역을 확대하여 취업알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고용보험제도의 취업알선망을 통한 취업률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이의 비율이 10%미만인데 비하여 서부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25∼60%로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다.1) 이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효용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완벽한 수준의 전산망 구축뿐만 아니라 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확대지원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요소로서 고령자 고용비율이 6%(1996년부터는 5%)를 
초과하는 고용주에게 이 비율을 초과하는 고령자당 지급하고 있는 월 3만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
려금은 고령자 체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에 금액이 너무 적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금재정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려금 수준을 낮게 설정한 것이 설득

력이 있지만 동 장려금이 기업으로 하여금 실제로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키게 하는 유인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수준을 월 5만원 정도로 현실화하여야 하며, 이를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1995년말의 경우 22,174개의 고용안정사업 적용사업장 중에
서 고령자 취업률이 6%를 초과하는 사업장수는 9,120개이고, 이들 사업장에 6%를 초과하여 고용
된 고령자수는 66,068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할 경우 1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의 경우 약 238억원이며, 고용안정 사업의 보험료 수입은 약 8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2)

만약 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이 기금재정에 압박요소로 작용하면 기업규모별로 장려금 지급액을 차

등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는 우선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재정구조가 안
정되어 있어서 장려금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려금의 총액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동 정책수단이 활성화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도액을 보험료 납부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배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동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산업평
균 고령자 고용비율은 1991년의 2.2%에서 1995년에는 5.2%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조만



간 6%를 초과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고령자 비율이 여타 사업장보다 높기 때문에 고
용안정사업의 적용대상인 7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995년말 현재 고령자 비율이 3.8%에 불
과하며, 1998년부터 확대적용될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4.1%이다(표 Ⅶ-1 참조). 동 정책수
단을 활용하여 추가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활용화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수준을 지속

적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지급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실증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Ⅳ장 노동시장에 미칠 향분석 참조). 이를 위하여는 장려금의 지급기준 고용률을 상
향조정하거나 장려금의 지급기준 연령을 인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연령이 점차 연장되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지급기준 고용
률의 상향조정보다는 지급기준 연령의 연장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되는 1998년부터 매년 지급기준 연령을 1세씩 인상하여 2002년부터는 60세를 적용
하도록 한다.

다.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확대

고령자 고용의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저학력과 불충분한 직업훈련에 의한 전문지식의 부

족이다. 이러한 전문지식의 부족 때문에 고령근로자는 주로 단순노동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
년연령에 도달한 후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직
업훈련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확대하거나 전직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업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인 피보험자가 직업능력
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예규 제267호는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원되는 장려금의 범위는 수강비용의 50%이며 
한도는 5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수강비용에는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숙박
비 및 식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수강장려금의 주된 지급목적은 정년퇴직전에 준고령자가 기존 직
종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직종에 관한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퇴직후의 재취업 기회

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장려금의 지급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에는 고용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데 비하여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
직후의 실업에 대비하여 취업상태에서 직업 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키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지원

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 도입목적 중의 하나인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즉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제51조, 그리고 동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이 되면 기본급여는 물론이고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 수강시

에는 훈련실시기관에 위탁훈련비를 지급하고 수강생에게 교통비와 식대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개

발수당도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더욱이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는 기본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
업훈련이나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한 훈련수당에 
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서 실직근로자의 재취직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에 준고령자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될 것에 대비하여 훈련을 받는 데는 매우 제한된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의 고용보험체계에서는 직업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전직훈련의 경우 훈련비용만 지원되는데 비하여, 고용안정사업에서의 전직
훈련은 지급요건이 엄격한 반면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과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우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 따라서 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이 될 때 기본급여를 수

급할 자격이 있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에 대비하여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때는(동일기업에서 실시되는 훈련 포함) 고용안정사업에서의 전직훈련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훈
련기간중에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최장 1년동안 기업에게 지원
하며, 수강장려금을 확대지원하는 것이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실직된 상
태에서 교육참가시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강장려금에는 교통

비와 식대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현하고 고령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라. 재취직훈련의 촉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직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은 고용보험제도내에서 포괄적

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 시행
령 제31조 참조). 이러한 재취직 훈련은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인자가 필요로 하며 취업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재취

직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직훈련이 고령자의 재취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훈련의 경우 다양한 직종별 및 기능수준별로 직업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3) 경직적으로 운 되고 있어서 시장의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과정의 이수가 현장작업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
며,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절실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 훈련에는 유교적 사고방식 때
문에 과거의 임금조건이나 취업분야에 집착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재취업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석 1) Haveman and Saks(1985, p.25) 참조.
주석 2)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1995, 8쪽 참조.
주석 3) 김정호 외(1995, 49쪽) 참조.

6. 制度改善을 통한 支援方案

가. 근무연장제도 및 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 지급

정년에 달했지만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와 정년퇴직후 재취

직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재고용제도가 많은 사업장에 확대되어 고령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를 활용하여 정년연령을 초과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이다(여기
서 지급요건에 정하고 있는 정년연령은 점차 상향조정함). 동 장려금의 지급을 통하여 고령자 고
용촉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액이 정년연령을 초과한 고령자수에 비례하

여 매년 지급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의 안정화가 제도정착을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려금제도의 도

입여부와 장려금 수준의 결정은 기금의 재정추이를 고려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 정책수단이 고령자 고용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장려금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 장려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될 경우 기금안정화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적 차원의 정부의 과제
로 볼 수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와 같은 정책수단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요비용이 일반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편 <표 VI-3>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인데 이는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면에서 재고용제도의 활성화,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및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취업 역 확대와 근로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3>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나. 고령자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원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가 시장기구에만 의존하여 재취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재
취직훈련 지원 등의 훈련지원을 통하여 취업할 수 없는 고령자의 취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마

지막 방법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제한된 기간동안 임금보조를 제공하여 다시 정규노동시장

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상태
에 있고 고용보험의 취업알선망을 통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정규직에 취업하며, 취업후 3년 
이상 근무할 것이 확실시되어 고용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할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지급될 

임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고소득자로 위장하여 동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장려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 고용을 통하여 실업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장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과 앞으로 6개월 동안 해당분야의 정규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야 동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여기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보
조금 수준은 실무차원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중에서도 특히 사회
서비스사업처럼 공공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동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비용 지원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은 대다수 중소기업체의 경우 휴식시간을 활용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

아 고령자들이 휴식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비율이 6%를 초과
하는 사업장이 일정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령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지원되는 환경개선시설은 특히 운동시설과 오락시설 등이며,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촉
진을 위하여 교양시설, 체육시설 또는 오락시설을 설치하고 운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의 개
정을 통하여 고용보험에서 고령자의 고용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령자 고용비율

이 높으며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Ⅶ. 所要費用 推定

1. 1996年의 高齡者雇傭促進獎勵金 推定

1996년도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비교적 간
단하면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표 Ⅶ-1>에 따르면 1995년말 현재 22,174개의 고용안정사업 
적용사업장 중에서 고령자를 5%와 6%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각각 10,187개소와 9,120개
소에 불과하여 고령자 취업률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납부하는 고용안
정사업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은 보험료의 2배, 대기업은 1배까지)으로 장려금 지급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되는 고령자수는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고령자수의 

약 5%에 불과하여 제도의

<표 Ⅶ-1>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수(1995년 12월 31일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려금의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96년부터 
적용되는 5%의 기준고용률을 사용할 경우 순수지원대상 고령자수는 38,754명이며, 이들에게 현
재처럼 월 3만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소요되는 총 비용은 1996년의 경우 139,5억원이 된다.

 
2. 1997∼99年의 高齡者雇傭促進獎勵金 推定

다음에서는 5%의 기준고용률을 적용하며 1998년부터 지급기준 연령을 55세에서 1세씩 연장할 경
우 1997∼99년의 기간동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겠
다. 이를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사업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게 될 고령자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다시 연령별 피보험자수에 대한 과거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고용안정사업에 적용되는 7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령별(1세 기준)근로자수에 대한 과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고용안정사업에 피보험될 고령자수를 신뢰성있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고령자의 취업에 관련된 과거의 노동시장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고용안정사



업에 피보험될 고령자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t기에 x연령계층의 고령자수와 t+1기에 x+1연령계
층의 고령자수를 비교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탈퇴율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료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추정법을 사용하여 미래의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차원

에서 외국의 자료를 이용하겠다. 즉 1977∼83년에 발생했던 독일 고령자의 노동시장 탈퇴율의 평
균값을 대신 사용하여 소요비용을 추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표 Ⅶ-2>에서 보듯이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첫째, 1995년 12월 
31일에 파악된 50∼54세의 근로자들은 55세 이전에는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
를 들면 1996년초에 54세인 근로자수는 31,898명인데 1997년에 55세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역시 
31,898명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8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수는 31,898명에 55세의 노동시
장 탈퇴율(5.1%)을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30,271명이 된다. 둘째, 61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의 상황을 유

<표 Ⅶ-2>고용안정사업의 연령별 피보험자수의 현황 및 추정지

지한다. 따라서 61세 이상의 고령자가 55세 이상의 전체고령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99년 
동안 22.9%를 유지한다. 셋째, 순수지원대상 고령자가 55세 이상의 전체고령자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995년 말의 5%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의 겨우처럼 19.4%를 유지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1997년의 55세 이상의 연령별 고령자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합계는 156,986명이다. 순수지
원대상 고령자수는 가정에 의하여 여기에 0.194를 곱하여 계산되며 순수지원대상 고령자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면 1997년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82.7억원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1998년과 
1999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준 연령을 
1998년부터 매년 1세씩 연장하여 계산하 으며, 1998년과 1999년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각각 



166.3억원과 146.6억원이 된다. 이처럼 지급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면 장려금 수준을 인상하여도 
소요되는 비용은 별로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Ⅷ. 結 論
총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7.5%에서 1995년에는 13.3%로 지금까지는 증가
추세가 완만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화되어 2010년에는 19.2%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
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노인복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

이다. 또한 노동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우리나라보다 빨리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 문제를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잘 구축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제도는 이미 심각한 수지불균형에 처해 있거나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역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노동공
급의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와 경 합리와의 명분하

에 조기정년과 조기퇴직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시장의 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 따라서 조기
정년과 조기퇴직으로 실업상태에 있지만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한 지원보다 고령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바람

직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책을 제시하 다. 고령자 지원책은 노동력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공급의 부족을 완화함
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에서 고
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게 되면 代替效果 등의 발생으로 純效果가 감소하게 되는 등의 고용지원정

책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령자 지원
정책의 적극적 실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정책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는 또한 생산적 복지차원의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기금의 안정화

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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